
000가 000광역시 0구 00동1가 000-0 대 2789평방미터, 중심상업지구상의 자동차종합 정비공장의 

주요 시설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잔여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(이전비)을 요구

한 재결신청에 대하여,

사업에 편입된 부분의 주요시설물을 잔여지 부분으로 이전하여 영업하고자 하였으나, 00광역시 조

례에 의거 불가(환경오염 등)하게 되어 종래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지구 밖 시

설물에 대하여 확대보상하기로 의결함


